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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재경저널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음식점,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율

·

eAnSe.com

개념, 구분 매입세액공제해당품목, 공제율, 공제이유, 관련규정

음식점업
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가액×108분의8, 농산물가액의 80% 과세원재료로 구성(부가세법 제42
조)

과세유흥장소 법인, 개인의 면세농산물가액×102분의2,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20% 내외(부가세법 제42조)

기타 음식점 법인·개인의 면세농산물가액×106분의6,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60% 내외(부가세법 제42조)

과자, 떡방 등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가액×106분의6,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60% 내외(부가세법 제42조)

일반 제조업
중소기업,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가액×104분의4,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40% 내외(부가세법 
제42조)

기타의 사업 법인·개인의 면세농산물가액×102분의2, 농산물의 원재료 비중 20% 내외(부가세법 제42조)

재활용 폐자원 법인·개인의 재활용 폐자원 구입액×103분의3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)

폐자원 수집자 법인·개인의 재활용 폐자원 구입액×103분의3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)

폐기물 중간처리 법인·개인의 재활용 폐자원 구입액×103분의3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)

자동차매매업자 법인·개인의 중고자동차구입액×110분의10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)

중고자동차 수출
법인·개인의 중고자동차구입액(1년 이상 차)×110분의10, 영세율이니 부가세 환급됨(조세특례제한
법 제108조)

-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공인회계사 작성


